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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urpos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regulations o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 license examination in Korea. Specific aim was focused on the implementation of new regulatory system

governing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particularly on naming of the subjects, method of the examination, and dis-

crimination of pass or fail. Method: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on the examination system were retrieved from

sources posted in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Results: Two major regulatory differences were found between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license examination systems. Firstly, the regulation on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was ruled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parent law (Pharmacy Law) while it was ruled by enforcement

regulation of parent law (Medical Law). Secondly, minimum grade requirement for pharmacist and other healthcare pro-

fessionals was differently set up: 40% for each single subject in pharmacist and average of 40% for each group of sev-

eral subjects in other healthcare professionals. Conclusion: Since pharmacist profession has drastically changed from

drug-makers to drug-users during the recent decades, it is desirable to have the regulations on pharmacist license exami-

nation system amended in harmony with other laws and regulations of Korea and other major developed countries.

Two-step examination for pharmacist license appears worthwhile to implement for balancing the two key functions of

the pharmacist being drug-makers and drug-users.

□Key words - pharmacist license examination, healthcare professionals, Pharmacy Law, regulatory system, enforcement

regulation

우리나라 약학대학은 2009년에 학제가 6년제 개편되었으

며 2011년부터 전국 약학대학은 신입생을 선발하여 교육하

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국 약학대학은 학제개편의 기본취지

인 전문직업 지향적이며 약사직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을 개편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사면

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1965년 12개 시험과목으로 정해

진 이후 현재까지 변함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6년제 학제 졸

업자에게 적용할 시험제도는 아직 확립되지 않고 논의만 거

듭되고 있다.1-4) 특히 현행 약사면허 국가시험에 의약품의

조제, 약료 및 복약지도에 관한 지식이 시험과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우리나라 약사면허 시험과목이 세계적 추세에 비

교하여 뒤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약사직능 수행과도 동떨

어져 있음을 나타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지만 아직도 약사직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서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5,6) 

한편, 약학대학 교육내용과 약사직무 및 약사면허 국가시

험의 불일치와 관련하여 2004년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실시된 약사 직무분석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시사점들이 발견되었다.7) 첫째, 약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상당수준의 전문지식과 스킬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종합병원에 입사하는 신입약사의 경우, 종합병원의 교

육체계에 따라 교육을 받으며 전문화된 선배 약사들로부터

코칭을 받고 잘 갖추어진 병원내 의약품정보시스템을 활용함

으로서 실수를 예방하며, 전문지식과 스킬을 높여나가고 있

다. 셋째, 그러나 약국에 근무약사로서 시작하는 약사의 경

우, 선배약사로부터 틈틈이 교육을 받거나 스스로 학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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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존하고 있다. 넷째, 약사는 약사면허 취득 시 추가적

인 학습이 없어도 최소한 약국이나 중소병원에서 그 맡은

기능을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준비되어 있

어야 한다. 다섯째, 현재 약대를 졸업하고 약국에 들어오는

신입약사 인력은 약사직능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

지 않다.

약학대학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된 배경은 이와 같은 문제

점들을 개선하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약사를 양성하고자

함이었으므로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되는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그 취지에 맞게 시험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6년제 약학대학 교과과정의 특징은 임상약학에 대한

교육과 실무실습이 강조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약사면허 국

가시험의 시험과목도 이에 부응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 특

히 전국의 대부분 약학대학의 6년제 교육과정 중 마지막 학

년차에는 실무실습현장에서 1년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므로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은 현장에서 학습되는 약사직능 수

행 관련 전문지식, 스킬 및 태도에 대한 검증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에 관한 현행 제

도를 비교함으로서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

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에 관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약사 및 의료인면허 시험은 법률에

의하여 국가시험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법률 조

항으로 규정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에 초점

을 맞추었다.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국내에 소재한 약사 또는 의료인 양성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졸업예정인 자에게 적용하는 면허시

험으로 제한하였으며 외국 대학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외국에서 관련 면허를 취득한 자에 대한 시험은 제외

하였다. 또한 국가시험에 대하여 법령은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시험과목별 출

제문항의 구성에 대한 사항은 연구의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국내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에 대한 현행 제도는

법제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현행 법률 및 그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특히 면허시험에 관한 조항을 중

심으로 검토하였다.8)

연구 결과

약사면허 시험 제도

우리나라는 약사면허 시험을 국가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

며 관련 제도는 약사법 제8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9)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1회 이상 시

험을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1998년 이후 국시원에서 시험문제의 출제 및 채점,

문항개발 등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10) 

현행 약사면허 시험과목은 약사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하

여 약사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11)

 이 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약사면허 시험은 정성분석학, 정량분석학, 생

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유기약품제조학, 위

생화학, 생화학, 약제학, 미생물학, 약물학, 대한약전,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등 총 12개 과목에 대하여 필

기시험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합격자 결정방법은 전 과

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매 과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Table 1).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 시험도 약사면허 시험과 마찬가지

로 국가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도는 의료법 제9조에

규정되어 있다.12) 이 규정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험

을 시행하며 시험의 관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관리능력이 있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면허 시험도 약사면허 시험의 경우와 마찬가지

로 국시원이 시험에 관한 제반 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현행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은 약사면허 시험의 경우와는 달

리 의료법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이 아닌 시행

규칙에 제2조에 규정되어 있다.13) 이처럼 의료인면허 시험과

목이 시행령에서 규정되지 않고 시행규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제5조에서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

자 결정방법, 그밖에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동 시행

령에서 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

이다.14) 이 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의료인면허 시험과목

은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한의사 등 면허 종별에 따라 각

각 다르지만 보건의약관계 법규는 면허종별에 관계없이 모두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예방법, 후

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

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11개 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으로 동일하다.13) 

의료인면허 시험과목에서 특기할 점은 의사면허 시험의 경

우 시험과목이 다른 의료인면허 시험에 비하여 구성과 내용

에 있어서 크게 다르다는 점이다(Table 2). 첫째, 의사면허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 치르도록 구성되어

있다. 둘째, 의사면허 시험은 다양하고 광범한 분야의 의학

Table 1. 약사면허 시험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정성분석학 / 정량분석학 / 생약학(약용식물학 포함)

무기약품제조학 / 유기약품제조학 / 위생화학
생화학 / 약제학 / 생물학
약물학 / 대한약전 / 약사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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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내용이 의학총론과 의학각론의 두 과목으로 통합되어 있

다. 셋째, 의사면허 시험의 시험과목인 의학총론과 의학각론

에 대해서는 시험과목의 명칭 뒤에 괄호를 두어 해당과목에

포함되는 의학지식내용에 대하여 정의가 되어 있는 점이다.

이 두 과목은 여러 가지 학문이 통합된 시험과목이기 때문

에 출제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지식

내용을 정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의료인면허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약사면허 시험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매 과

목 4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하고 있다. 다만 치과

의사와 한의사 시험의 경우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 여부는

소아치과학과 치과교정학을 1개 과목으로, 치주과학과 구강

보건학을 1개 과목으로, 치과재료학과 구강생물학을 1개 과

목으로, 부인과학과 소아과학을 1개 과목으로, 본초학, 한방

생리학 및 예방의학을 1개 과목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Table 3). 또한 특기할 점은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

험 중 어느 한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

험에 한하여 그 시험을 면제하고 있다. 이는 응시자에게 과

중한 시험준비 부담을 덜어주고 또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

대학원의 마지막 학년차에 실시되는 실습교육의 파행을 예방

하기 위함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각의 의료인면허 시험과목

은 Table 2와 Table 3에 요약되어 있다.

약사와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의 비교

현행 법령에서 약사면허 시험과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사

이에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시험과목의 명칭,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의료

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모법인 의료법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은 이를 다시 하위 법령인 시행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이와는 달리 약사면허 시

험은 모법인 약사법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약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Table 4).

급변하는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

기 위해서는 법령으로 규정되는 제도를 국내외 사회적, 경제

적 환경이 변할 경우 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하

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시행규칙은 보건복지부령이므

로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어 신속히 개정될 수 있고 따라서 국

내외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

령은 대통령령이므로 주무부처장관(약사 및 의료인면허 시험

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 뿐만 아니라 국정을 이

끄는 다른 부처장관들과의 의견수렴과 의견조율을 거쳐야 비

로소 개정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우리나라는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

뿐만 아니라 정부부처에서 발급하는 각종 면허의 국가시험에

대하여 그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관계 법령

의 시행규칙(부처장관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약

사면허 국가시험의 경우 이를 시행령(대통령령)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것은 법령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크게 어긋나는 점

Table 2. 의사면허 시험과목.

필기시험 실기시험

• 의학총론
(몸의 정상구조와 기능, 정상발생 성장 및 노화, 질병의 발생과 죽음, 주요 증상과 병태생리, 

진찰 및 진단, 검사, 치료와 합병증,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보건의료관리를 말한다)

• 의학각론
(영양, 소화기 질환, 손상 중독, 신생물, 혈액 조혈기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근골격계 결합조직 질환, 

신경계 질환, 알레르기 및 면역질환, 호흡기 질환, 감염 및 기생충 질환, 내분비 대사성 질환, 신장 

요려 및 남성생식기 질환, 유전 질환과 선천성기형, 주산기 및 신생아 질환, 눈 및 눈부속기 질환, 

귀 및 유양돌기 질환, 피부질환, 여성생식질환, 임상 출산 및 산욕기 질환, 정신질환을 말한다)

• 보건의약관계 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전염예방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말한다)

병력청취, 신체질찰, 

환자와의 의사소통, 진료태도, 기본 기술
적 수기

Table 3. 기타 의료인면허 시험과목.

의료인 

구분
필기시험 실기시험

치과의사

구강악안면외과학 / 치과보존학/ 치과보철학
소아치과학 / 구강악안면방사선학 / 치주과학
구강내과학 / 치과재료학 / 치과교정학
구강병리학 / 구강보건학 / 구강생물학a

보건의약관계 법규b

없음

한의사

내과학 / 침구학 / 부인과학
소아과학 / 외과학 / 신경정신과학
안이비인후과학 / 본초학 / 한방생리학
예방의학/ 보건의약관계 법규b

없음

간호사
기본간호학 / 성인간호학 / 모성간호학
아동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 정신간호학
간호관리학 / 보건의약관계 법규b

없음

a구강해부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치과약리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조직학을 포함. b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와 동일(Table 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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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따라서 약사면허 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시급히 법

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과락여부(4할 이상 득

점 여부)를 판정할 때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은 한 과목으

로 간주하는 점이다. 의사면허 시험의 경우, 기초의학 범주

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내용은 서로 연관성이 높은 것으

로 간주하여 의학총론이라는 한 가지 과목으로 묶어 과락

여부를 판정하고, 임상의학 범주에 속하는 여러 가지 지식내

용도 의학각론이라는 한 가지 과목으로 묶어서 판정하는 점

이 그 예이다. 치과의사면허 시험의 경우에도 소아치과학과

치과교정학을, 한의사면허 시험의 경우 부인과학과 소아과학

을 한 과목으로 묶어서 과락 여부를 판정한다. 과락제도는

보건의료인면허를 받아 직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상 실수

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검증 장치로서 중요한 의미

가 있는 제도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현행 약사면허 시험은 기초약학 범주에

속하면서 연관성이 매우 높은 12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각

과락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보건의료인면허 시험에 관한 국

가시험제도로서 유지해야 하는 법령간의 형평성 형평성 뿐만

아니라 국제조화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인 것으로 사료된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의료선진국의

경우 약사면허 시험과목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한

과목으로 묶어 과락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서 자리잡은 지 오래다.15-17)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가 다른 보건의료인면

허 시험 제도와 형평성을 회복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기 위

해서는 약사면허 시험 제도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앞장

서서 시급히 새로운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최근에 약사면허 시험 제도에 관하여 국시원, 한국약학

교육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등에서 실시한 연구보고서를 반영

하여 관련제도의 시행규칙 전환, 연관성 높은 지식내용의 과

목통합, 2단계 시험실시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야 할 것이다.6,18-20)

고 찰

우리나라 약학대학은 2011년부터 학제가 6년제로 개편되었

으며 교육내용도 기존의 창약 위주에서 창약과 용약에 대한

전문지식 및 스킬에 대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크게

전환되었다. 이는 기존의 약학교육내용이 약사로서의 전문직

업 지향적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

험과목 역시 약사직능 수행에 필수적인 내용을 검증하는 내

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21,22) 

다가오는 2015년은 약학대학에서 6년제로 교육을 받은 졸

업생이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치르게 되는 첫 해이다. 따라서

이 시험을 관리하는 국시원은 새로운 시험제도를 확립하고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전준비를 위하여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시원은 2010

년부터 2011년까지 1년 동안에 걸쳐 약사면허 국가시험 과

목개선 실행방안 연구를 완료하였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새

Table 4. 약사 및 의료인면허 국가시험 제도 비교.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 의료인면허 국가시험 제도

모법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약사법 제8조 4항)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의료법 제9조 4항) 

대통령령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

(약사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하기로 함 

(의료법 시행령 제5조)

보건복지부령 대통령령에서 규정했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시험과목, 시험방법, 합격자 결정방법을 규정함

(의료법 시행규칙 제2조)

Table 5.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에 관한 3개 기관 연구결과 비교.

국시원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약사국시위원회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시험과목

생명약과학
제약산업학

의약품활용·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학

생명약과학
산업약학
임상응용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기본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시험방법 1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시험 2단계,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

주요사항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관계법령 개정(법의 형평성)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시험과목별 지식내용 정의 도입

2단계 시험제도 도입

4개 시험과목으로 통합
시험과목별 지식내용 정의 도입

2단계 시험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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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의 시험과목은 기존의 12개 시험과

목을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끼리 통합하여 생명약과학, 제

약산업학, 의약품활용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학 등 4개

시험과목으로 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6) 

한국약학교육협의회는 2011년 약사국시위원회 사업의 일

환으로 선진형 약사면허 국가시험 제도화 연구를 실시하여

새로운 약사면허 시험의 제도화에 관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

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현행 약사면허 시험제도가 대통

령령인 약사법 시행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점을 발견하고 이

를 의료인면허 시험 제도나 기타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시

험 제도와 같이 보건복지부령인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관

계 법령을 개정하여 법의 형평성이 회복되도록 할 것을 건

의한 바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면허시험을 졸업하는 연

도에 일회로 치를 경우 마지막 학년차에 실시되는 실무실습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

여 시험을 2단계로 나누어 치를 것을 건의하였다.19) 

대한약사회 의약품정책연구소에서도 2012년 상반기에 실

시하여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

였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약사면허 시험과목을 기본약학,

산업약학, 임상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및 사회약학 등 4개

로 하고 시험은 2단계로 나누어 치르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6년제 약학대학 졸업자에게

적용할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에 대해서는 국시원과 한국

약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약사회 등 3개 기관에서 연구가 이

루어졌다(Table 5). 약사면허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보건복지

부는 이들 3개 기관의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이

를 관계법령에 반영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자

질을 검증하는 새로운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를 조속히 확립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약사면허 국가시험제도에 관한 현행 법령은 의료인면허 시

험 제도에 비하여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

다. 첫째는 관련 규정이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모법인

의료법에서 의료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시행령

은 이를 다시 하위 법령인 시행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는 의료인면허 시험의 경우에는 과락여부를 판

정할 때 연관성이 높은 지식내용은 한 과목으로 간주하는

데 비하여 약사면허 시험은 12개 시험과목에 대하여 각각

과락을 적용하고 있는 점이다. 보건복지부는 법령의 형평성

을 회복하고 국제조화에 부합하도록 시급히 관련 제도를 개

선하여 약사가 의료인과 함께 팀을 이루어 국민건강증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최근

에 이슈가 된 약사면허 2단계 시험실시에 관해서도 정책연

구 등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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